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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이용기관의 명칭 : ㅇㅇ지방통계청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7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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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와의 관계

구성된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가구주

(본인)
배우자 미혼 자녀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 

쪽 포함)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미혼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가구특성>

(단위: %)

가구원 수 가구형태

1인(단독)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가구
단독가구

1세대

(단독가구 

제외)

2세대 3세대이상



 ▶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한다.

 ▶ 반드시 1번에는 가구주를 기입하도록 하며, 위로부터 공란 없이 기입한다.

① 가구주

  -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생계

책임자를 의미한다.

  -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전혀 소득이 없이 단순히 타 가구원의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가구주로 

처리하면 안 된다.

  - 단, 가구주가 조사 불능자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가구주로 선정하며 이때 다른 가구원

과의 관계도 선정된 가구주를 기준으로 수정한다.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그 중 한 사람(대표자 

또는 연장자)을 가구주로 한다.

⑧ 미혼 형제자매

  -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별

구성된 가구원의 성별



<응답자 성별>

(단위: %)

전체 가구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 이름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현지에서 성별을 질문하여 성별을 표시한다.

생년월일

구성된 가구원의 생년월일

<응답자 연령>

(단위: %)

전체 가구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 정책수립 및 집행 시 주민등록상의 나이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생일이 아닌 주민

등록상 생년월일을 조사한다.

혼인상태

구성된 가구원의 혼인상태

<응답자 혼인상태>

(단위: %)

전체 가구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혼

▶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재 혼인상태를 말하며, 조사 시 연령과 혼인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미성년자가 ① ～ ③의 기혼자인 경우 재확인



① 유배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

② 사별

  -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사 례

광복 전 또는 한국전쟁 당시 배우자가 납치 또는 실종된 사람은 사별로 간주

⇒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대로 기입

③ 이혼

  - 배우자와 서로 헤어져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도 이혼으로 간주함

④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교육수준

구성된 가구원의 최종 학교 및 졸업 상태



<응답자 교육수준>
(단위: %)

전체 가구주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이상

▶ 정규교육과정 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묻는 항목으로 학제가 다른 외국인은 

교육 받은 기간 등을 참고하여 학력을 기재한다.

▶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최고 

학력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대학교 졸업이후,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 「⑥ 대학(4년제 미만)」 → 「① 재학」

 ☞ 대학교 졸업이후, 대학을 졸업한 경우

   - 「⑦ 대학교(4년제 이상)」 → 「⑤ 졸업」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한다.

▶ 과거 학제인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과거 5년제 중학교 졸업인 경우

   - 「⑤ 고등학교」→ 「⑤ 졸업」

▶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경우는 이수학점이 24학점 이하이면「⑧ 대학원 석사 과정」재학

으로, 그 이외는「⑨ 대학원 박사 과정」재학으로 조사한다.

① 재학

  - 검정고시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수료

  - 학교를 다니는 동안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이나 졸업논문 등 졸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⑤ 졸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검정고시로 합격한 경우도 해당한다.

주의사항

기능훈련, 직업훈련, 입시학원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적

구성된 가구원의 국적

<응답자 국적>

(단위: %)

전체 가구주

한국인 귀화한 외국인 외국인 한국인 귀화한 외국인 외국인

▶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는 것이므로 응답자가 기피하지 않도록 조사목적을 

잘 설명한다. 

▶ 국적은 외모나 사용 언어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질문하여 기입한다. 

▶ 국적에서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③ 외국인 응답자만 국적란에 국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 이중국적인 사람은 ① 한국인으로 기입한다. 

▶ 일제 강점기에 일본 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강요에 의해 취득했던 경우에는 ① 한국인

으로 기입한다. 

▶ 북한 이탈주민은 ① 한국인으로 기입한다. 

▶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동포는 조선족은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으로 기입한다. 

▶ 귀화․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자, 국제결혼 후 귀화한 가구원 ☞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 인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확인하는 것

▶ 외국국적자인 경우 ☞ ③ 외국인

장애종류 및 등급

구성된 가구원 장애종류 및 등급

<응답자 장애종류>

(단위: %)

1수준 장애 비장애

2수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비장애

3수준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

장애
비장애

4수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심장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자폐 정신 비해당



<응답자 장애등급>

(단위: %)

1수준 장애 비장애

2수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해당

※ 응답정도를 파악하여 수준별 통계표 제시※ 응답정도를 파악하여 수준별 통계표 제시

▶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한하며, 복지카드에 따라 장애종류를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한다. 

▶ 치매와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보훈대상자인 

상이등급은 제외한다.

▶ 중복장애(2가지 이상의 장애가 같이 나타남)의 경우, 주요 장애 하나만 표시한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한다.

▶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복지카드에 표시되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기입한다. 

    ※ 장애유형별 등급범위: 중복장애의 경우 본 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 ○ ○ ○ ○ ○ 신장장애 ○ ○

뇌병변장애 ○ ○ ○ ○ ○ ○ 심장장애 ○ ○ ○ ○

시각장애 ○ ○ ○ ○ ○ ○ 호흡기장애 ○ ○ ○

청각장애 ○ ○ ○ ○ ○ 간장애 ○ ○ ○ ○

언어장애 ○ ○ 안면장애 ○ ○ ○

지적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간질장애 ○ ○ ○

정신장애 ○ ○ ○



주택유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주택유형>

(단위: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이 아닌 

건물
기타

①+②+③ ⑦+⑨ ⑧+⑩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적는다.

① 일반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팔거나 살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한다.

③ 영업겸용 단독주택

  - 상가가 함께 설치된 단독주택 

④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본다.

⑤ 연립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한다.

  - 2～4층의 맨션, 빌라 등이 포함된다.

⑥ 다세대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 한다.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200평) 이하는 다세대

주택이다.

  -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다.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상가, 공장, 여관 등에 일부를 구획하여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⑧ 오피스텔: 일반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

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주택점유형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 및 가격(임차료)

<주택점유형태>

(단위: %)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월세

보증금

없는월세
기타

⑤+⑥+⑦

<점유형태별 가격-자가>

(단위: %, 만원)

5천 미만 5천～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점유형태별 가격-전세보증금>

(단위: %, 만원)

5천 미만 5천～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점유형태별 가격-월세보증금/임차료>

(단위: %, 만원)

보증금 월세

5천 미만
5천～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5천 미만

5천～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점유형태별 가격-보증금 없는 월세>

(단위: %, 만원)

20만 미만
20만～50만 

미만

50만～100만 

미만

100만～200만 

미만
200만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점유형태별 가격-일세>

(단위: %, 만원)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20만 

미만

20만～50만 

미만
50만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 일정표본 이하면 통계표 제시 않음

▶ 주택가격의 경우, 현재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을 기입한다.

▶ 이 때 응답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가 1)자가인 경우 현재 주택가격(시세)을 묻고, 2)전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3)보증금 있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4)보증금 없는 월세는 

월세를 기입한다. 



① 자기집

  -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자기 소유인 집

② 전세

  - 월세 없이 전세금만 내고 세 들어 사는 경우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 사글세 : 1년 또는 10개월분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

하는 경우

⑥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주택규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및 방 개수

 ▶ 인구주택총조사(조사자료)

  - 주거용연면적으로 통해 주택면적을 대체 가능

  -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주기가 5년이고, 결과 공표의 시점 차이로 시의성이 떨어짐

→ 참고자료로 활용 



 ▶ 건축물관리대장(행정자료)

  - 연면적을 통해 주택면적을 대체 가능

  - 복지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한 실태 파악임. 등록

(인가)된 건물과 더불어 비등록(인가)된 건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 조사의 실시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자료 대체여부를 결정

<주택면적>

(단위: %)

20㎡ 미만 20～33㎡ 미만 33～66㎡ 미만 66～99㎡ 미만 99～132㎡ 미만 132㎡ 이상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방 개수>

(단위: %)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 전용면적

  - 공유면적(발코니, 계단, 주차장 등)을 제외한 실제등기상의 내부면적(거실, 욕실, 드레스룸, 

침실, 주방, 현관 면적의 합)임 

  - 건평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차고면적은 포함하지 않음)만을 기입. 

단, 세준 경우는 제외

  - 평은 조사 참고용 단위이므로 조사단위(㎡)로 환산하여 기입(1평=3.3㎡) 

▶ 방 개수

  -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2미터(m), 넓이는 4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의미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



주택 건축시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시기

<주택 건축시기>

(단위: %)

2010년 

이후

2005～

2009년

2000～

2004년

1995～

1999년

1990～

1994년

1985～

1989년

1980～

1984년

1970～

1979년

1960～

1969년

1959년 

이전
모름

※ 

▶ 건물이 완공되어 최초 입주가 가능한 시기로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를 

말한다.

▶ 신축의 경우(뼈대를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 집을 지은 경우) 새로운 주택이 되므로, 건축

연도는 신축한 연도로 기입한다.



주택위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

<주택위치>

(단위: %)

지하층 반지하층 지상 옥상(옥탑)

② 반지하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④ 옥상(옥탑)

  - 건물 옥상에 설치된 주거 공간을 의미



겨울철 난방에너지 자원

겨울철 사용하는 난방에너지 종류

<겨울철 난방에너지 자원>

(단위: %)

지역난방 석유 전기 도시가스 LPG가스 연탄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지난 겨울(ㅇㅇㅇㅇ년 12월～ㅇㅇㅇㅇ년 2월) 주로 사용했던 난방 에너지를 순서대로 

2가지 기입한다.

난방비

난방비로 지출한 월 평균 금액



<난방비>

(단위: %, 만원)

10만원 미만 10～30만원 3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 지난 겨울(ㅇㅇㅇㅇ년 12월～ㅇㅇㅇㅇ년 2월) 사용했던 난방비를 모두 합산하여 지난 

겨울 개월 수(3개월)로 나눈 평균값을 기입한다.

난방비 부담

겨울철 사용하는 난방비의 부담 정도

<난방비 부담>

(단위: %)

전혀 

부담 안 된다
부담 안 된다 보통이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 난방비 지출로 인한 부담 정도를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으로 평가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근로능력정도 및 무능력이유

응답자의 근로능력정도 및 무능력이유

<근로능력 정도 및 무능력이유>

(단위: %)

근로가능
단순근로

가능

단순근로

미약자

이유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중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기타

▶ 본 질문은 각 개인별 근로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능력은 본인의 장애, 

부상, 질병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가구의 여건은 고려

하지 않는다.

▶ 만14세 이하 가구원은 “① 비해당(만14세 이하)”에 기입하고 IV.건강으로 이동한다. 



▶ 근로능력의 정도는 다음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구분 내용

①근로가능(일용노동 가능) 일터에서 종일 노동이 가능한 경우

②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일터에서 종일 근로가 어렵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경우

③단순근로미약자(집안일만 가능)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가사일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

④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경제활동상태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 ‘④ 근로능력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인 경우, 2 은 ⑨ 비경제활동인구, 2-1 은  

① 근로무능력이어야 함

▶ ‘①②③’으로 응답한 경우에서 2 이 ‘⑨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2-1 은 ‘②~⑪’중에서 

응답. 즉, ‘① 근로무능력’은 아니어야함



경제활동상태 및 비경제활동 이유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비경제활동 이유

 ▶ 지역별고용조사(조사자료)

  - 지역별고용조사의 공표범위는 ‘구’를 제외한 ‘시․군’이다.

  -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제활동상태와는 응답항목이 상이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상태 및 비경제활동이유>

(단위: %)

임금

근로자

공공

일자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실업자

이유

비경제

활동

인구

근로

무능력
학업

진학

준비

취업

준비
가사양육간병군복무

구직 

포기

근로

의사 

없음

기타

▶ 실제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지위를 파악한다.

▶ 2가지 이상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주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한다.

▶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는 취업자로 파악한다. 

▶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구분 기준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상용근로자 정해진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

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자 또는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

종 수당 수혜자는 상용 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고용 

계약 기간에 준하여 판단함

   ∙ 사업완료의 필요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로 각각 

구분

  -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분류

    예) 당초 8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 만기시점에 7개월 연장한 경우

→ 채용기간이 1년 3개월이나 상용근로자로 분류하지 않고 임시근로자로 분류



  - 대상가구원의 응답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여 분류할 것

  - 응답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다닌다' 라고 대답한 경우라도 1년 또는 

1개월 이상의 계약여부를 확인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자영업자)이 해당

주의사항

- 가족종사자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

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작가 등 예술인, 농·어부, 행상 및 노점상, 프리랜서 등을 말하며, 무급 가족

종사자 외에 유급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

⑦ 무급가족 종사자

  -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동일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구분 내용

1.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

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

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직종

응답자의 직종

<직종>

(단위: %)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직종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직

군인

(직업군인)

구분 내용

4.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희망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자

5.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단,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아님)

8.실업자

만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9.비경제활동인구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아래의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구분 예시

① 관리직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② 전문가 및 관련  

직종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③ 사무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④ 서비스직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⑤ 판매직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⑥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⑦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⑧ 단순노무직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⑨ 농림어업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근로시간 형태

응답자의 근로시간 형태

<근로시간 형태>

(단위: %)

전일제 시간제

▶ ⓛ 전일제 :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② 시간제 :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

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시간)

30시간 미만 30～40시간 40～50시간 50～60시간 60시간 이상 평균

▶ 조사대상주간(0000.00.00.～0000.00.00.) 동안 일한 시간들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 취업시간 결정기준

    

∙ 수입있는 일을 위해 근로한 시간

∙ 정규근무시간 이외 초과근무시간도 포함 

∙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점 등의 일을 도운 시간

주의사항

-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은 30분 단위로 반올림

- 임금근로자는 근로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일한 시간을 포함

- 비임금근로자는 자기·가족사업을 위해 보낸 시간을 말하며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도 거래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

일자리 만족도

응답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복리후생

전반적 

만족도

▶ 임금 또는 소득: 임금 또는 소득의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서의 상대적인  

임금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임

▶ 고용의 안전성: 현재 일자리의 고용에 대한 안정성 만족도를 조사한다.

▶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한다.

▶ 근로환경: 안전, 위생상태 등 근무(작업)환경과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한다.

▶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다.

▶ 복리후생: 일자리의 복지(보너스, 특별상여, 주식배당,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의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휴가시설이용, 유연한 업무스케줄, 여행기회, 은행서비스, 

훈련과 개발 등이 포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6-1  임금 또는 소득 ～ 6-6  복리후생 등을 전반적

으로 고려한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한다.



지출비중이 큰 항목

가구에서 지출 비중이 큰 항목

<지출비중이 큰 항목>

(단위: 만원)

식비 교육비 주거비

생활용품

및 내구재, 

피복 

구입비

세금 및 

각종보험

저축 및

부채상환

보건의료

비

교통‧

통신비
기타

②+③ ⑤+⑪+⑭ ⑥+⑦+⑧ ⑨+⑱ ⑫+⑮ ⑬+⑯+⑰

 ▶ 가구에서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구분 해당 내용

① 식비(식자재 구입 등) 

및 외식비

∘곡물 및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해조류, 과실류,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차음료 및 주류, 기타식료품, 

외식비 등 포함

②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각종교육기관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 등 포함

③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가구원에게 투입된 사교육비(교육기관 이용비,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모두 포함)에 한정해서 계산하도록 

한다.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을 계산에 포함한다.

④ 주거비(월세+공과금+관리비)
∘월세,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기타 주거비 포함

⑤ 생활용품 구입비 ∘일상생활 소모품

⑥ 세금(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모든 세금)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연말정산 공제 후 금액), 사업

소득세(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총포․석궁 등 소지허가 

등록면허세 등

⑦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공사회보험

∘국민연금 기여금(국민연금법에 따라 매월 내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연금 기여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

보험(실업보험)료 납부

⑧ 민간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공사회보험을 제외한 민간보험

⑨ 부채상환(주택자금대출 

등 모든 부채상환에 

들어가는 금액)  

∘금융회사 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현금

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할부 미결제 잔액, 개인

에게 빌린 돈, 직장대출, 각종공제회 대출, 이자 등

⑩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의약품(인삼, 한약, 양약, 조제약), 보건의료용품기구(소모품, 

안경, 콘텍트렌즈 등), 보건의료서비스 진료비(한방, 치과

치료비, 외래진료비, 입원치료비 등) 

⑪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일반가구, 가정요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조명기구, 

가정용 공구 등) 및 소모품(전구, 화장지, 세재, 건전지 등), 

침구 및 직물 제품,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가사사용임금료, 

보육료,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포함

⑫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공공교통비(택시, 기차, 지하철, 자동차 임차료, 화물운송료, 

버스, 항공료 등),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자전거구입, 부품 

및 관련용품 구입, 연료비, 정비 및 수리비, 보험료, 주차료, 



비소비지출액

구성된 모든 가구원의 비소비지출액 합

구분 해당 내용

통행료 등), 통신(일반전화기기, 이동저화기가, 우편요금, 

인터넷 이용료, 전화요금, 기타통신) 포함

⑬ 부모님, 자녀 등

가구원의 용돈
∘생활비를 제외한 가구원의 교제비 등

⑭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외의, 내의, 직물 및 실류,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포함

⑮ 교통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자가용운행 비용

◯16  경조사비

∘축의, 조의 등 다른 가구의 애경사 행사시 금전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응답자 본인과 관련된 결혼식․회갑연․돌 등의 

축하금, 조의금 등이 해당

⑰ 헌금 및 각종 기부금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18  저축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재산증가를 위해 

지출하는 돈 



<비소비지출액>

(단위: 만원)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비경상조세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 평균 비소비지출액 산정

<가구 소득 비중>

(단위: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비경상조세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 ·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 · 산재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지출종류별로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기입한다.

한달 평균 생활비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



<한달 평균 생활비>

(단위: %, 만원)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 모든 가구원의 지난 1년간(0000.00.～0000. 00.)간의 지출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액을 

기입한다.

  - 생활비는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이므로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이나,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 기준시점 전에 월부 및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갚았을 경우 구입시점 기준이므로 

현재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 주택부금 상환금은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이므로 제외한다.

▶ 순수하게 가구원들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총 생활비를 조사한다. 

  - 가구에서 6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부모나 자녀 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 

생활비에서 제외한다.

▶ 1회적으로 지출된 것(예를 들어 결혼, 장례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이나 업무용도로 

사용한 돈은 제외하여야 한다.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연간 생활비(한 달 평균 생활비 X 12개월)는 1 종류별 소득 총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하는 경우 재확인하도록 한다.

▶ 생활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재확인하고,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인지 확인한다. 

(예 3인 가구 기준 월 200 만 원 이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확인)



< 2017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최저생계비 991,759 1.688,669 2,184,569 2,280,428 3,176,307 3,672,187

경제적 어려움

응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단위: %)

집세연체 공과금 미납
공교육비 

미납

결식 또는 

감식

사회보험료 

미납

의료서비스 

미이용
난방

▶ 4 질문들은 조사대상가구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 결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항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그러한 경험이 “금전적 

사정, 즉 돈이 없어서”인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해당 경험이 있더라도 “돈 때문”이 아니라면 “②없다”에 표시하도록 한다.

▶ 4-1 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4-3 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또한 공교육비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용품, 교재비 등도 포함한다.

▶ 4-5 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

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4-6 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병원을 갈 일이 없었을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가구주가 생각하는 최소 및 적정생활비



<최소생활비>

(단위: %, 만원)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적정생활비>

(단위: %, 만원)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를 조사한다.

▶ 최저생활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자가소비액, 

현물지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현금지출과 현물로 지원 받는 것이 없고,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경우 자가

소비액이 최소생활비가 된다.

▶ 주관적 적정생활비는 주관적 최저생활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가구소득

구성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



<가구 소득>

(단위: 만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수혜금

급여

소득
상여금

자영업

영업

이익

기타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개인

연금

소득

임대

소득

기타

재산

소득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연말

정산 

환급금

※ 평균 사구 소득액 산정

▶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소득 종류별로 만원 단위 반올림한 금액을 기입한다.

▶ 지난 1년 동안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현물, 자가생산 · 판매물에 대한 소비, 

임대료 · 이자 등의 명목으로 받은 현물은 현물소득 이므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후 

귀 가구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기입한다 

  -  근무처에서 상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근로소득

     예)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통근버스 등 

  - 자가판매물(생산물)을 소비한 경우 ⇒ 사업소득

     예) 자가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자녀 수강 등 

  -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임대료 대신 상품을 받은 경우 ⇒ 재산소득 

     예) 토지를 임대해주고 받은 쌀 등 

▶ 자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소득에 미포함 예) 저축찾은 금액, 빌린 돈 등 

▶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소득으로 인식 

   예) 회사에서 상품권 받은 경우 ⇒ 상여금, 타가구에서 일회성으로 받은 상품권 ⇒ 기타 

비경상소득 등

▶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파악이 어려울 경우,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소득으로 파악

▶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구간의 번호에 표시한다.

▶ 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납부 전 소득이며, 가구주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임에 유의한다.

☞ 가구소득 = 할아버지의 노령연금 + 아버지의 사업소득 + 어머니의 이자소득 + 자녀의 월급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소득

구성된 모든 가구원의 이전소득 합

<가구 이전소득>

(단위: 만원)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사회적 현물이전

※ 평균 가구 이전소득액 산정

▶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으로 사적이전소득과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나누어 금액을 기입한다.



비경상소득

구성된 모든 가구원의 비경상소득 합

<가구 비경상소득>

(단위: 만원)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기타비경상소득

※ 평균 가구 비경상소득액 산정

<가구 소득 비중>

(단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수혜금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급여

소득
상여금

자영업

영업

이익

기타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개인

연금

소득

임대

소득

기타

재산

소득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연말

정산 

환급금

사적

이전

소득

사회적

현물

이전

경조

소득

기타

비경상

소득



 소득관련 부가 지표 산출

    ① 가처분소득 = 가구소득* – 가구 비소비지출**

      *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

     ** 가구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비경상조세, 이자, 가구간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의 합

    ② 상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선(균등화소득의 중위 값 50% 기준) 이하인 비율

    ③ 소득5분위배율 = 소득상위 20%(5분위)계층의 소득 / 소득하위 20%(1분위)계층의 소득 

▶ 일시적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으로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 

금액을 기입한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내용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의 급여, 상여금 등

사업소득
￭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입 중에서 가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 

재산소득

￭ 재산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 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이전소득

￭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

환급금, 가구 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

소득, 사회적 현물이전(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 지출에서 특정한 목적(구체적 용도)에 

지출의 보전 또는 직접 현물을 제공하는 

상품) 

비경상소득

￭ 일시적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 

※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

소득

기타수입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계 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소득
￭ 부동산 담보 대출, 기타 빌린 돈

자산이전 ￭ 자산이전수입 



노후 생활 대책

응답 가구의 노후생활 대책

<노후생활대책>

(단위: %)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금융자산 주식/채권 자택
자택 외 

부동산

▶ 국민연금 

  -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

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 보장 제도로 사회

보험의 일종인 공적 연금제도이다.

  -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이다.

  -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 기타 공적 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속하고 대개 월급 에서 원천 징수하며 가입이 

강제적인 경우가 많다.

▶ 사적 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 개인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매분기별 

혹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금을 들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사적 연금의 종류로는 개인연금신탁, 연금보험, 노후연금 등이 있다.

▶ 퇴직금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나 일정액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이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있겠으나 반드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들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부동산 운용

  - 부동산 소유자를 모두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조사해서는 안 되고 노후

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확보하여 부동산 운용 (임대수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노후

생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주식, 채권 등

  - 각종 증권, 채권, 펀드 등을 운용하여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계부채

응답 가구의 부채유무 및 금액, 이유, 돈 빌린 곳, 가계부담 정도



<가계부채-부채금액, 가계부담정도>

(단위: %, 만원)

부채

없음

부채있음

부채금액 가계 부담정도

5000

만원 미만

5000～

1억원

1억～

1억5000

만원

1억5000

～3억원

3억원 

이상
평균

전혀 

부담

안 된다

부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부담

된다 

매우 

부담

된다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가계부채-부채이유, 부채 빌린 경로>

(단위: %)

부채

없음

부채있음

부채이유 빌린경로

주택 

구입

비용
(거주용)

주택 

전월세 

보증금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자녀 

결혼, 

분가

부채

상환
투자 기타 은행

제2

금융권

서민

금융

제도

사채
가족, 

친지
기타

▶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질문한다.

  -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 등에 대해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돌려줘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로 계산되어야 한다.

  - ‘계’의 경우에도 곗돈을 타고 이를 갚아가는 과정이라면 앞으로 갚아야할 금액은 부채로 

계산되어야 한다. 

▶ 부채용도 : 현재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용도를 조사하며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 이자 부담 정도

  - 이자를 내는 것으로 인해 생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정도

  -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는 주관적으로 판단



▶ 부채기관

 ① 은행 

  -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 특수은행에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을 포함

 ② 제2금융권

  -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통칭하는 것으로 본다. 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

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③ 서민금융제도

  - 서민 및 영세상공인 등 금융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지원제도별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가 있다. 

 ④ 사채

  - 대부업체,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자, 직접적 대출을 해주지 않고 상호저축은행 등 대출

중개를 해주는 곳을 통해 돈을 빌린 것을 말한다.

 ⑤ 가족, 친지

  - 가족, 지인,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돈을 말한다. 

 ⑥ 기타

  -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⑥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응답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단위: %)

1수준 대상가구 대상가구아님

2수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조건부 수급 특례 대상가구아님

※ 응답정도를 파악하여 수준별 통계표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

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한다.

▶ 한 가구에 수급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주민등록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가능) 가구주를 

기준으로 응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급여

응답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의 보장금여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급여>

(단위: 개월, 만원, %)

생계급여

평균 

수급개월

수

연간급여액 도움정도

150만원 

미만

150～300

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급여역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단위: 개월, 만원, %)

주거급여

평균 

수급개월

수

연간급여액 도움정도

150만원 

미만

150～300

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급여역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의료급여 교육급여

평균 

수급개월

수

도움정도
평균 

수급개월

수

도움정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 생계급여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 이하일 경우 지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 조사대상 기간 중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 대상 기간을 월단위로 조사하고, 도움 

정도를 조사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기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기준>

(단위: 원/월)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종류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 중의소득의 30%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 중의소득의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 중의소득의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4 2,987,114

교육 중의소득의 50% 826,466 826,466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응답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단위: %)

문화누리카드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3-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 3-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 설명

구분 주요 내용

1)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

복지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2)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서비스

 국민기초생황보장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경험(신청이유 등)

응답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경험, 신청이유, 미선정이유, 생계해결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경험 등>

(단위: %)

신청 급여신청 주된 이유

경험

있음

생계

문제 

해결 

의료

급여를 

받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

위해

자녀 

교육비 

지원 

위해

기타

소득이 

기준

보다 

많아서

자동차의

시가가

기준

보다

높아서

자택의 

가격이 

높아서

재산

(자택 

외)이 

기준

보다 

많아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보다

많아서

기타 잘 모름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

(단위: %)

1순위

부양

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

민간단체의 

도움

빚을 

내어서 

생활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기타

2순위

부양

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

민간단체의 

도움

빚을 

내어서 

생활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대상 가구만 해당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이유, 선정

되지 못한 이유, 생계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응답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신청 이유

< >

(단위: %)

1수준 필요 없어서방법 몰라서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복잡해서
가족이 

반대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기타

2수준 방법 몰라서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복잡해서
가족이 

반대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 4 번의 “②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다.



건강상태

응답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아주 건강함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이 아주 안 

좋음

▶ 객관적인 상태의 건강이 아닌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대상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한다.

▶ 타인과의 비교를 유도하거나 평상시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등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설명은 하지 않는다.



만성질환여부

응답자의 만성질환여부 및 치료기간, 도움필요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질병 또는 

장애 없음

질병 또는 장애 있음

치료기간 일상 생활 도움

3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중

도움 필요 

없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함

전적으로 

도움 필요함

▶ 만성질환 보유 여부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현재 

기준으로 투병하거나 투약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항으로 

이동한다.



▶ 만성질환 기간

  - 투병하거나 투약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기간을 다시 질문하여 ‘①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 경우’, ‘③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투병하거나 투약하고 있었고,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기간은 최초 투병 또는 투약

시점부터 산정한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한다. 

▶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 현재 기준으로 옷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누웠다 일어나기, 화장실 이용, 대소변 

조절, 머리감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도움필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기입

하도록 한다.

  - 보기의 질문들을 응답자에게 읽어주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동작을 수행

한다면 ‘① 도움 필요 없음’, 위 9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②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③ 전적으로 도움 필요’를 

선택한다.

건강검진수검

응답자의 건강검진 수검여부 및 건강검진 종류



<응답자의 건강검진 수검여부 및 건강검진 종류>

(단위: %)

건강검진

안 받았음

건강검진 받았음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무료건강검진 기타

▶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다.

▶ 아래의 건강검진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구분 예시

①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말함

②사업장 특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말함

③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④무료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의 국가건강검진을 말함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응답자의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단위: %)

운동 프로그램 참여 운동 프로그램 미참여

▶ 지난 1년 동안 ㅇㅇ시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해 조사한다.

규칙적인 운동

응답자의 규칙적인 운동 횟수 및 장소



<규칙적인 운동횟수 및 장소>
(단위: %)

운동안함

운동함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
공원

사설 

체육관, 

헬스클럽

주민 

체육센터

학교 

운동장
가정 기타 

▶ 직업활동과 연관하여 팔이나 다리 등을 움직여서 발생하는 신체활동은 제외하고, 응답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체활동만을 포함한다.

▶ 규칙적인 운동의 기준은 하루 30분 이상으로 보며, 불규칙 적이고 일시적인 스포츠활동은 

제외한다. 

☞ 학생이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이 아니므로「② 안한다」에 해당 한다. 

  - 운동에는 등산, 댄스스포츠,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이 포함된다. 

▶ 위의 기준으로 운동 횟수와 운동장소를 조사한다.

하루 수면시간

응답자의 하루 수면시간



<하루 수면시간>

(단위: %, 시간)

4시간 미만 4～6시간 6～8시간 8～10시간 10시간 이상 평균

▶ 조사대상 일주간(0000.00.00.～00.00.) 수면 시간의 산술평균값을 조사한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응답자의 일상생활 등 스트레스 정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단위: %)

전혀없음 없는편 보통 심한편 매우 심함

①+② ③+④ ⑤+⑥ ⑦+⑧ ⑨+⑩



▶ 평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

이다. 스트레스 정도를 숫자(①～⑩) 크기를 고려하여 대답하는데, 매우 심한 경우는 ⑩을 

선택하고,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①을 선택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응답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단위: %)

상담 미상담

▶ 평소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

한다.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 간단한 설문 작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슬픔, 절망감 경험

응답자의 슬픔, 절망감 경험여부 및 전문가 상담여부

<슬픔, 절망감 경험>

(단위: %)

미경험
경험

상담 미상담

▶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학업, 직장일, 가사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학업, 직장일, 가사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이 대상이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으로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응답자의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및 자살시도 경험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단위: %)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음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음

자살시도 자살미시도

▶ 응답자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자살 시도 경험

  - 최근 1년 동안 죽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① 예

  - 죽기위해 계획을 세우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해당한다.

☞ 자살 사이트 가입, 자살을 위한 약 문의 등 

  - 단순히 죽고 싶다고 푸념하는 정도의 생각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 70대 노인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외

② 아니오

  -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항으로 이동한다.



우울감, 자살 극복방법

응답자의 우울감 및 자살 극복 방법

<우울감, 자살 극복방법>
(단위: %)

가족들의 도움
친구, 동료 

도움
심리상담소 병원치료 기타

도움 받은 곳 

없음(혼자 해결)

▶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끼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 위와 같은 생각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조사 

보건소 이용 경험

응답자의 보건소 이용경험 및 만족도



<보건소 이용 경험>

(단위: %)

보건소 

이용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보건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최근 1년 동안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대한 이용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한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응답자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및 이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단위: %)

내원 못한적 

없음

내원 못한적 있음(이유)

경제적인 

이유

예약하지 

못해서
교통편 불편 시간 부족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기타 



▶ 본인이 원하는 때, 가지 못한 적은 주관적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필요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는지를 강조한다.

▶ 병의원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의원 모두 포함된다.(단, 치과는 제외)

▶ 의료서비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 의료서비스(예방접종, 조기검진, 

건강검진 등),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한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시간이 없는 자세한상황과 이유를 확인하여 시간이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한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응답자의 치료수준, 진료과목의 다양성 등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만족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치료수준)
진료과목의 다양성 의사의 충분성 입원의 용이성



▶ 지난 1년 동안 아팠을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진료

과목의 다양성, 의사의 충분성, 입원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두 군데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더라도 주로 이용한 한 곳만 조사한다. 

영유아 돌봄

해당 응답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여부 및 유형, 이용형태, 낮 시간 양육 주 돌봄자



<영유아 돌봄>

(단위: %)

보육시설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이용 형태

이용
이용

안함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공동

육아시설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종일반 반일반

(단위: %)

낮(보육시간 이용 외) 시간 양육 주 돌봄자

부모가 

직접 돌봄 

할머니, 

할아버지
기타 가족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나 고용인
이웃

아이들끼리 

지냄
기타

▶ 보육시설 이용여부

  - 영유아의 현재 보육기관 이용여부를 조사한다. 가구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파악하며, 

다니고 있을 경우 번, 다니지 않을 경우 번으로 이동한다.

  - 만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특성상 연도별 

기준이므로 생년월일 중 월과일은 고려하지 않고, ㅇㅇㅇㅇ년～ㅇㅇㅇㅇ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 보육시설 유형

  - 조사기준 시점은 현재이다.

  - 영유아의 가구원 번호를 가구원 순서에 따라 첫 칸부터 적은 후 각 영유아에 대해 질문

하도록 한다. 이때 영유아의 가구원 번호는 가구현황에서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 보육시설 이용형태

  - 조사 대상가구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체계를 조사한다.

▶ 영유아의 주 돌봄자

  -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다. 



▶ 보육시설 유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유형에서 어린이집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

▶ 보육시설 이용형태

  - 종일반은 7:30～19:30까지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맞벌이 가정이나 구직 · 돌봄 필요

사유 (장애, 0～1세 자녀 2명 이상, 임신, 한부모, 저소득층, 조손, 입원 등)가 있는 

가정이 대상

  - 반일반은 9:00～15:00까지 하루 최대 6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전업주부의 자녀가 주 대상

▶ 영유아의 주 돌봄자

  -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만 선택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⑧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입한다. 

구분 내용

① 국공립

(국립․시립․구립 등)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명칭에 ‘OO구립’, ‘OO시립’, 등의 명시되어 있음(국가나 

지자체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집은 ‘②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함 예) 종로구청어린이집)

②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

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③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과 ①, ④, ⑧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어린이집

④ 가정어린이집

(개인가정에서 운영

하는 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

이집

⑤ 공동육아시설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국공립 유치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유치원. 유치원 

명칭에 ‘OO구립’, ‘OO시립’, 등의 명시되어 있음

⑦ 사립유치원 - 일반 개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 



보육시설 만족도

해당 응답가구의 보육시설 만족도

<보육시설 만족도>

(단위: %)

보육시설 만족도 불만족이유

만족
보통 불만족

비용이 
비싸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교사 
때문에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해서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동
거리가 
멀어서

기타

①+② ③ ④+⑤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어린이집․유치원 만족도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① 비용이 비싸서

  - 비용은 ‘납입금(수업료, 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등)’, ‘경비(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실험실습비 등)’, ‘보충 교육비(학원비, 보충 교육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등)’, ‘교재비

(책값, 학용품값 등), 하숙·자취·기숙사비’ 등을 포함한다.

②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나 수준, 교육 방법(수업 지도, 평가), 

이론, 실습 등 수업 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 교사 때문에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적극적 지도, 관심, 애정),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준비 등을 포함한다.

④ 시설 및 환경이 열락해서

  -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교재비, 도구 실습비, 간식, 체험학습 등) 시설, 설비 또는 생활

시설(식당, 화장실 등), 주변 환경이 교육여건

⑤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 급식의 전반적 만족도(품질, 맛, 온도, 양, 간, 청결, 종류, 건강, 계절에 맞는 음식 등)

⑥ 이동거리가 멀어서

  - 영유아가 집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거리의 만족도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해당 응답가구가 보육시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가까운 곳에 
없어서

국공립시설 
입소 대기 중

비용 때문에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기타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가구원 중 한명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보내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⑦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입한다. 



영유아 대상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영유아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영유아 대상 서비스>

(단위: %)

보육료 지원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

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현재 과거

(단위: %)

양육수당 지원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

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현재 과거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4-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4-3 , 4-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 설명

사업명 주요 내용

1)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

원서비스

2)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의 양육비 지원서비스

 영유아대상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다니지 않는 이유)

해당 응답가구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 및 다니지 않는 이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있음

다니지 않는 이유

경제적 이유
건강상의 

이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

유학 준비를 

위해
기타

▶ 초․중․고 학력 가구원

  - 만 7～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가구원이 없는 가구는 IX. 어르신 복지 

문항으로 이동한다.

  - 만 7～18세의 아동․청소년 가구원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을 

조사 한다.

  - 아동․청소년 가구원이 모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② 없다’로 선택한 

후 번으로 이동한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 아동․청소년 가구원이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⑥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이유를 기입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

정도, 추후이용의향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

(단위: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2-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2-3 , 2-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 설명

사업명 주요 내용

1) 공동육아나눔터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 자녀(미취학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

2) 아이돌봄서비스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연금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해당 응답가구의 연금 수급 여부 및 수급자 수

<연금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단위: %, 명)

공적연금

수급

수급자 수
기초연금

수급

수급자 수

1명 2명 이상 1명 2명 이상

▶ 만65세 이상(0000년 0월 0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한다. 해당

하지 않는 가구는 X.장애인 문항으로 이동한다.

▶ 공적/기초연금 수급 노인

  -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 중 공적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각각 조사한다.



  - 공적연금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2017년도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1,190.000원 1,904,000원

▶ 공적/기초연금 수급 인원

  -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 중 공적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 인원을 각각 조사한다.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단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노인간병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2-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2-3 , 2-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 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노인돌봄서비스
-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 세면 등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지원,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2) 노인간병서비스

-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용권(바우처)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사용 가능(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어르신 보건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어르신 보건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

이용의향

<어르신 보건 지원 서비스>

(단위: %)

치매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재가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3-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 3-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 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치매조기검진, 예방등록관  리,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

2) 재가지원서비스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지원, 신체활동 지원, 특별서비스 등을 제공

 어르신 보건 지원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노인복지강화 사업

해당 응답가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강화 사업



<노인복지강화 사업>

(단위: %)

1순위 2순위

경제적 

지원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사회

공헌, 

자원

봉사

일자리 

제공

건강

증진, 

장기

요양

보호 

관련 

사업

여가, 

문화 

시설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

그램

주거

지원
기타

경제적 

지원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사회

공헌,

자원

봉사

일자리

제공

건강

증진, 

장기

요양

보호 

관련 

사업

여가, 

문화 

시설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

그램

주거

지원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ㅇㅇ시 노인복지 사업 중 강화 필요

  - ㅇㅇ시에서 어르신(노인)들을 위한 사업 중 강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⑧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노인복지우선 확대사업

해당 응답가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우선 확대 사업

<노인복지강화 사업>

(단위: %)

1순위

노인

복지관
경로당 운동시설 요양시설

가정방문

서비스 

기관

주간보호

시설
보건기관

노인전문 

직업, 

취업알선 

기관

교육시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노인

복지관
경로당 운동시설 요양시설

가정방문

서비스 

기관

주간보호

시설
보건기관

노인전문 

직업, 

취업알선 

기관

교육시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확대가 필요한 어르신 복지시설

  - ㅇㅇ시에서 어르신(노인)들을 위한 사업 중 확대시켜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장애인 급여 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해당 응답가구의 쟁애인 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자 수



<장애인 급여 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단위: %, 명)

장애인
연금
수급

수급자 수

장애
수당
수급

수급자 수
장애
아동
수당
수급

수급자 수 장애
아동 등
보육비 
및 
교육비
수급

수급자 수

1명
2명 
이상

1명
2명 
이상

1명
2명 
이상

1명
2명 
이상

▶ 가구주(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등록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는 XI.여성으로 이동하여 조사한다.

   ※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가구주 포함) 중 장애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인원을 각각 조사한다.

▶ 사업 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 2016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단독가구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말함

2)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3~6급)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3)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교육비)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

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비

- 단,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하였으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도 

해당됨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
(단위: %)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경제
활동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어려움

가족간 
불화

교육의 
어려움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

결혼(이성
교제)
어려움

문화활동 
어려움

이동 
어려움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 어려운 정도만 구성

▶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각 질문문항별로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다.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

(단위: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공동주택 특별공급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3-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 3-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 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주택 내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등 집수리 지원

2) 공동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알선하는 제도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

정도, 추후이용의향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단위: %)

자립생활지원사업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지원 사업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4-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4-3 , 4-4  문항에 

응답을 받음

구 분 주요 내용

1) 자립생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정보제공

(예: 권익옹호활동, 개인별 자립계획수립, 포괄적 자립생활 정보제공 등)

2)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바우처), 사회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

(단위: %)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5-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5-3 ,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보내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2) 장애아동 재활치료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장애인 가구 추가 소요비용 여부

장애인 가구의 추가 소요 비용 여부 및 소요금액, 추가비용이 가장 많이 들

어가는 항목



<장애인 가구 추가 소요 비용>

(단위: %, 만원)

장애인 
가구 

소용비용 추가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

추가 
소요 
비용 
있음

10만원 
미만

10～
50만원

50～
100만
원

100～
200만
원

200 
만원 
이상

평균 교통비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보호, 
간병비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장애인
보조
기구 
구입, 
유지비 

기타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 간격 및 ‘기타’ 조정 가능

▶ 장애인이 없는 가구에 비해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여부, 

월평균 금액,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을 조사한다.

장애인 복지 역점 사항

해당 응답가구가 생각하는 장애인 복지 역점 사항



<장애인 복지 역점 사항>

(단위: %)

1순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 
교육보장

문화, 여가, 
체육활동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 
교육보장

문화, 여가, 
체육활동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 ㅇㅇ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 부분을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조사한다.

여성 생활환경 안전도

여성이 생각하는 주변 생활환경 안전도



<여성 생활환경 안전도>

(단위: %)

현재 살고 있는 집 현재 살고 있는 동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
우리나라 전체

④+⑤ ④+⑤ ④+⑤ ④+⑤

※ 안전한 정도만 구성

▶ 만15세 이상(0000.0.0. 이전 출생자) 여성만 조사하는 항목이다. 해당되지 않으면 

XII.다문화로 이동한다. 

▶ 생활분야별 안전도

  - 여성들이 각 분야별 안전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필요한 안전정책

여성에게 필요한 안전대책



<필요한 안전 대책>

(단위: %)

1순위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 

캠페인

범죄나 

안전사각지대를 

고려한 도시 

환경 조성

인터넷 상의 

여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여성 전용 

주차장의 확대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 

캠페인

범죄나 

안전사각지대를 

고려한 도시 

환경 조성

인터넷 상의 

여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여성 전용 

주차장의 확대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전정책

  -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전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⑥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여성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여성 편의시설 마련 정도>

(단위: %)

휴식공간 마련 편의시설 마련 돌봄시설 마련
출산 및 양육 공간 

마련

④+⑤ ④+⑤ ④+⑤ ④+⑤

※ 잘 구축된 정도만으로 구성

▶ 여성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을 각 질문문항별로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중요 요인

여성이 생각하는 삶의 질 향상에 중요 요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중요 요인>

(단위: %)

1순위

양성평등

의식 

확립

정치 및 

사회참여

활동

사회교육건강관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녀 

보육

서비스

저소득 

모자가족

세대 

지원

저소득 

여성노인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양성평등

의식 

확립

정치 및 

사회참여

활동

사회교육건강관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녀 

보육

서비스

저소득 

모자가족

세대 

지원

저소득 

여성노인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⑪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여성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여성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여성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단위: %)

1순위

직업훈련 

및 알선 

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보육시설 건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사회교육

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가정폭력

이나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직업훈련 

및 알선 

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보육시설 건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사회교육

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가정폭력

이나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여성을 위해 00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 여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다문화 어려움

다문화 가구의 어려움 정도



<다문화 어려움>

(단위: %)

한국어 사용 

어려움

주위의 편견과 

차별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 어려운 정도만 구성

▶ I.가구일반사항의 ②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또는 ③외국인으로 응답한 가구원만 

조사한다. 해당되지 않으면 XIII.여가 및 사회참여로 이동한다. 

▶ 다문화 가구원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각 분야별로 조사한다.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응답자의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

이용의향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단위: %)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2-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2-3 , 2-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 설명

구분 주요 내용

1)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 의료급여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지원 등의 건강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사업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응답자의 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

이용의향

<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
(단위: %)

한국어 교육지원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3-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 3-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사업 설명

구분 주요 내용

1) 한국어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에게 단계별 한국어 교육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서비스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응답자가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단위: %)

1순위

취업지원
교육(한글 및 

문화적응)
경제적지원

다문화인식

개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전문적인 

가족상담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취업지원
교육(한글 및 

문화적응)
경제적지원

다문화인식

개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전문적인 

가족상담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다문화가정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⑦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참여여가활동

응답자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참여여가활동>

(단위: %)

1순위

휴식 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여행

취미·오락 

활동
사회 활동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휴식 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여행

취미·오락 

활동
사회 활동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한다.

▶ 수험생, 연로자, 주부 등 평소 여가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도 위의 여가

개념에 입각해서 여가활동을 조사한다.

▶ 응답내용이 포괄적인 의미일 때는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여 해당 분류에 맞춰 

최근 1년(0000년 0월 0일～0000년 0월 0일)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 순으로 

기입한다. 

 ① 휴식 활동 : 산책, 목욕, 낮잠, TV/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잡지보기 등

 ② 문화예술 관람 활동 : 전시회, 박물관, 연주회, 연극·무용·연계 공연 관람, 영화관람 등

 ③ 문화예술 참여 활동 : 문화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 

교실, 전통 예술 배우기, 사진촬영, 무용 등

 ④ 스포츠 관람 활동 :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TV 등을 통한 간접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 등

 ⑤ 스포츠 참여 활동 : 각종 스포츠 운동, 헬스, 요가, 댄스스포츠, 조깅/속보, 승마, 

암벽등반 포함(등산/낚시는 취미·오락 활동으로 포함) 등

 ⑥ 관광 여행 : 유적방문, 명승지 관람, 삼림욕, 캠핑, 해외여행, 야유회, 놀이공원/동물원/

식물원, 축제참가, 자동차 드라이브 등

 ⑦ 취미·오락 활동 : 수집활동, 생활 공예, 요리/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인터넷/블로그, 게임, 바둑/장기/체스, 쇼핑/외식, 음주, 독서, 

미용, 공부/학원이용 등

 ⑧ 사회 활동 : 봉사활동, 종교 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계모임/동창회, 친구만남, 동호회 등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응답자가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단위: %)

혼자
가족(친척)과 

함께

친구(연인)와 

함께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과 

함께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응답한 여가활동을 누구와 주로 함께 하는지 기입한다.



사회활동 참여(참여경험, 향후 참여의사)

응답자의 사회활동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의사

<사회참여활동>

(단위: %)

반상회 등 지역봉사활동 공동체 사업 사회단체활동 종교활동 동호회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 참여율은 참여 경험 ‘있다’ 비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은 향후 참여의사 ‘있다’ 비율



▶ 지난 1년 동안(0000년 0월 0일～0000년 0월 0일) 보기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향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다. 

  - 단체에 단순히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는 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1년 동안 가입비 또는 회비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활동한 것으로 본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횟수, 분야)

응답자의 자원봉사 참여횟수 및 참여분야

<자원봉사참여 경험>

(단위: %)

미참여

참여횟수 참여분야

참여

주 

3회 

이상

주 

1∼2

회

한 

달에 

1∼2

회

연 

1∼2

회

지역

사회

행사

영유아

복지 

분야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노인

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여성

복지 

분야

문화

․

예술 

분야

교통 

관련 

분야

환경 

분야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참여분야의 ‘기타’는 통합가능



▶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1항)

▶ 참여경험이 없다면 으로 이동한다. 

▶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

  - 한 번 활동 시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를 기준으로 참여횟수를 계산한다.

예) 쓰나미 구호활동을 3박 4일 나갔을 경우 : 4회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희망분야, 어렵게 하는 이유)

응답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및 희망분야, 어렵게 하는 이유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단위: %)

희망분야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참여

의향

있음
지역
사회
행사

영유아
복지 
분야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노인
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여성
복지 
분야

문화
․
예술 
분야

교통 
관련 
분야

환경 
분야

기타

참여
의향 
없음

참여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적절한 
봉사 
일을 
찾기 
어려움

바쁘고 
시간이 
없음

같이 
할 
사람이 
없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별 
관심이 
없어서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희망분야 및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기타’는 통합가능

▶ 향후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다.

1365자원봉사포털 인지 여부(이용경험, 만족도)

응답자의 1365 자원봉사포털 인지 및 이용경험, 만족도



<1365 자원봉사포털>

(단위: %)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알고있음 모름 이용 이용안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 ‘1365 자원봉사 포털’은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다양한 자원봉사 

정보 검색은 물론 신청부터 실적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말한다.

기부/후원 경험(유형, 어려움)

응답자의 기부 및 후원 경험 및 유형, 어려움



<기부 및 후원 경험>

(단위: %)

유형 가장 큰 어려움

기부

/후원 

경험

있음 정기

후원

비정기

후원

기부

/후원 

경험

있음

마땅한 

후원대

상자를 

찾기 

어려워

후원

기관을 

믿기 

어렵다

내 

형편도 

어려

워서 

곤란

하다 

기부/

후원의 

의미를 

잘 

모른다

어떤 

절차로 

기부/

후원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기부/

후원

하는 

절차가 

까다로

워서 

귀찮다

어려움이 

없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가장 큰 어려움에서 ‘기타’는 통합가능

▶ 기부란 직접 관계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빈곤가정,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등에 대한 후원 및 공익사업단체에 대한  기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기부에 포함 : 적십자 회비, 구세군,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특별, 구제헌금 등

  - 기부에서 제외 : 경조금, 정치적 후원금, 친목회비, 종교적 헌금(십일조, 주일

헌금, 보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

▶ 최근 1년(0000. 0. 0.～ 0000. 0. 0.)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경험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질문한다.

▶ 정기적인 활동 여부는 주, 월, 분기, 반기 단위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

정기적’으로 간주한다.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만족도

응답자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추후이용의향

<복지시설 만족도>

(단위: %)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모름 이용 이용안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만족도, 추후 이용 의향을 질문한다. 



▶ 1-1 에서 ‘②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각 시설을 설명한 후 1-4 추후 이용의향을 

질문한다.

사업명 내용

 1)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의 발굴과 원조를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연락조정, 

복지교육, 자원봉사국의 설치·운영,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사고에 

대한 보험운영, 자원봉사활동기금의 조성 등 사업이나 활동을 함

 2) 일자리센터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일자리 

전담 센터.

참 고

이 조사항목은 각 지자체에 위치한 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 조사를 원하는 해당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추가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좋은점

응답자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이용 시 좋았던 점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좋은점>

(단위: %)

접근의
용의

최신 
시설 및 
편의성

환경의 
청결함

행정의 
편의

다양한 
프로그램

높은 
서비스의 
질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사회
복지사 
및 
직원의 
친절

저렴한 
비용

기타 없음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ㅇㅇ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한다.

▶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 1순위까지만 응답해도 무방하며 1순위에 ‘⑪ 없음’으로 응답하고 2순위에 ‘①～⑩’으로  

응답한 경우 다시 확인한다.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자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 %)

접근의 
불편

시설 
불편

환경의 
불결함

행정의 
불편 

정보
제공
부족

다양한 
프로
그램의 
부족

이용
시간대
의 제한

낮은 
서비스
의 질

사회
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이 
바쁘고 
시간
부족

기타 없음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ㅇㅇ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한다.

▶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 1순위까지만 응답해도 무방하며 1순위에 ‘◯13  없음’으로 응답하고 2순위에 ‘①～⑫’으로  

응답한 경우 다시 확인한다. 

필요한 복지시설

응답자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필요한 복지시설>
(단위: %)

여성을 

위한 

시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시설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

중·고생을 

위한 

시설

어르신을 

위한 

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

취업 

지원을 

위한 

시설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시설

기타 없음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ㅇㅇ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생활영역 만족도

응답자 지역의 생활영역 만족도



<생활영역 만족도>
(단위: %)

경제상태 고용과 노동 주거생활
요보호 가족 

돌봄
건강과 보건 교육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

▶ 응답자의 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각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1) 경제상태

(소득,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 

등)

현재 가구의 소득과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이 포함

－생활수준: 소비생활, 저축, 부채, 자산, 세금 등 

－ 노후소득보장: 노후준비(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

금․적금․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채권 등)

2) 고용과 노동

(취업, 직업,

고용조건 등)

취업여부, 일의 내용, 업무량, 직무 만족도, 임금, 복리후생, 승진기회, 근무

환경, 인간관계(상하, 동료간), 근로시간, 직장 성희롱 방지노력, 교육훈련 

기회 등의 전반적 만족도

3) 주거생활

(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주거수준: 면적, 방 개수, 난방, 방음, 월세․전세 부담

－주거환경: 시장․마트․의료복지시설․문화시설․교통 접근용이성, 교육

－환경, 치안문제, 소음정도,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 등

4) 요보호 가족 

돌봄

(영유아보육, 노인

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와 수발)

영유아, 노인,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는 데 있어 현재 응답자 가구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만족도를 조사한다.

－돌봄 비용 부담, 일상생활 환경, 사회인식, 정보제공 및 상담, 돌봄 

서비스 등

5) 건강과 보건

(건강관리, 의료

시설 이용, 의료비 

부담 등)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 시의 서비스 질에 대

하여 전년도와 비교한다.

6) 교육

(학교시설, 급식, 

평생교육, 직업

교육 등)

자녀교육, 가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비용, 교육 프로그램, 교사, 시설환경, 급식, 이동거리 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7) 여가생활

(여가시설, 여가

활동, 문화생활 

등)

평소 응답자의 여가생활 활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 여부를 조사한다.

－여가생활 비용이나 시간, 환경여건, 여가시설, 여가활용에 대한 정보 등 

외적인 부분 뿐 아니라 본인의 취미여부나 체력정도, 함께 할 사람 여부 

등의 내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여가생활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8) 전반적 

생활만족도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

하여 현재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 정도를 조사한다.



삶의질 전년도 비교

응답자의 전년대비 삶의 질 수준

<전년대비 삶의질 수준>

(단위: %)

경제생활 고용과 노동 주거생활
요보호 가족 

돌봄
건강과 보건 교육 여가생활

전반적 삶의 

질 수준

▶ 보기의 각 생활영역에서 작년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개선된 정도를 조사한다. 

▶ 1 의 생활영역 설명을 참조한다.



타지역 대비 거주 지역 만족도

다른 지역과 비교한 응답자의 거주 지역 만족도

<타 지역 대비 거주 지역 만족도>

(단위: %)

매우 열악하다 열악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①+② ③+④ ⑤+⑥ ⑦+⑧ ⑨+⑩

▶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조사한다. 

▶ 점수가 낮을수록 거주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높을수록 거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역점 추진 복지 분야

응답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되어야할 복지 분야

<역점 추진 복지 분야>

(단위: %)

복지 경제 교육

보건

의료, 

건강

분야

여가, 

문화, 

예술 

교통
주택

정책

도시

안전

환경

오염

공원.

녹지

문제

도시

계획, 

도시

개발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ㅇㅇ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정책적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 ‘⑫ 기타’로 선택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분야를 기입하도록 한다. 



복지 우선 지원 대상

응답자의 느끼는 복지 우선 지원 대상

<복지 우선 지원 대상>

(단위: %)

5세 이하 

영유아

학령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

모든 여성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ㅇㅇ시에서 복지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응답하도록 한다.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⑩ 기타’로 선택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대상을 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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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1 ( )

 1 : 2017. 7.

 : 2017. 7. 7. 0

 : 2017. 7. 7. ~ 7. 20.(14 )

 : 3



   

   - : 13  

   - : 

  

   - ( ) 13

   - ( ) 2015 

  

   - ( ) 1,000 (100 , 10 )

   - ( ) 95% ±3.0%p 

   

   - ( ) , 2

   - ( )  

구분 분류지표

1차 분류
 ▫주택유형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기타  

3차 분류

 ▫ 자가비율

  - 동부 : ① 57.5% 미만     ② 57.5% 이상     

  - 읍면부 : ① 40.0% 미만  ② 40.0이상~55.0%이하  ③ 55.0% 이상 

2차 분류

 ▫ 65세이상 인구비율

  - 동부 : ① 10.8% 미만     ② 10.8% 이상     

  - 읍면부 : ① 18.0% 미만  ② 18.0이상~30.0%이하  ③ 30.0% 이상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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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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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대상

가    구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17 11 )

   - : 

   - : 

 (`17 11 )

   - 

 





Ⅰ

 : 「 」

 

   -  

 

 : 13 ( )

 : 100 (1,000 ), 10

 : 

Ⅱ

 

   - : 13

   - : 

 

   - / / : 4

, 2 . 

   - : 65

  



< 1> /

( : , %)

지 역 가구1)
가구원수

자가
비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여주시   40,709  10,748 (26.4)  12,330 (30.3)   8,105 (19.9)   9,526 (23.4) 51.2 

동부   20,167   5,010 (24.8)   5,393 (26.7)   4,329 (21.5)   5,435 (26.9) 57.5 

여흥동    8,123   2,218 (27.3)   2,260 (27.8)   1,682 (20.7)   1,963 (24.2) 53.9 

중앙동    6,868   1,637 (23.8)   1,711 (24.9)   1,450 (21.1)   2,070 (30.1) 55.0 

오학동    5,176   1,155 (22.3)   1,422 (27.5)   1,197 (23.1)   1,402 (27.1) 66.1 

읍면부   20,542   5,738 (27.9)   6,937 (33.8)   3,776 (18.4)   4,091 (19.9) 45.1 

가남읍    6,135   1,699 (27.7)   1,824 (29.7)   1,216 (19.8)   1,396 (22.8) 42.5 

점동면    1,805     486 (26.9)     697 (38.6)     327 (18.1)     295 (16.3) 47.1 

능서면    2,293     630 (27.5)     699 (30.5)     432 (18.8)     532 (23.2) 45.5 

흥천면    1,981     514 (25.9)     743 (37.5)     330 (16.7)     394 (19.9) 43.8 

금사면    1,244     416 (33.4)     436 (35.0)     187 (15.0)     205 (16.5) 51.9 

산북면      964     266 (27.6)     357 (37.0)     160 (16.6)     181 (18.8) 53.0 

대신면    2,914     871 (29.9)   1,058 (36.3)     497 (17.1)     488 (16.7) 41.0 

북내면    1,907     500 (26.2)     647 (33.9)     393 (20.6)     367 (19.2) 46.8 

강천면    1,299     356 (27.4)     476 (36.6)     234 (18.0)     233 (17.9) 48.8 

 1) 거처기준 가구수임 



< 2> 

( : , %)

지 역 가구2)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3)

 여주시 38,210 18,532 (48.5) 13,565 (35.5) 3,652 (9.6) 2,461 (6.4)

동부 18,517 4,225 (22.8) 10,633 (57.4) 2,546 (13.7) 1,113 (6.0)

여흥동 7,205 2,102 (29.2) 3,806 (52.8) 824 (11.4) 473 (6.6)

중앙동 5,820 1,341 (23.0) 3,255 (55.9) 871 (15.0) 353 (6.1)

오학동 5,492 782 (14.2) 3,572 (65.0) 851 (15.5) 287 (5.2)

읍면부 19,693 14,307 (72.7) 2,932 (14.9) 1,106 (5.6) 1,348 (6.8)

가남읍 6,134 2,465  (40.2) 2,804 (45.7) 564 (9.2) 301 (4.9)

점동면 1,769 1,577 (89.1) 0 0.0 75 (4.2) 117 (6.6)

능서면 2,112 1,828 (86.6) 36 (1.7) 97 (4.6) 151 (7.1)

흥천면 1,712 1,560 (91.1) 0 0.0 16 (0.9) 136 (7.9)

금사면 1,189 1,051 (88.4) 0 0.0 24 (2.0) 114 (9.6)

산북면 916 818 (89.3) 0 0.0 35 (3.8) 63 (6.9)

대신면 2,617 2,143 (81.9) 92 (3.5) 165 (6.3) 217 (8.3)

북내면 1,829 1,566 (85.6) 0 0.0 110 (6.0) 153 (8.4)

강천면 1,415 1,299 (91.8) 0 0.0 20 (1.4) 96 (6.8)

 2) 주택기준 가구수임 

 3) 기타주택 및 주택외거처 포함 



< 3> 

( : , %)

지 역 인구 0∼12세   13세이상
13∼14세 15∼64세 65세이상

 여주시 105,238 11,769 (11.2) 93,469 (88.8) 2,162 (2.1) 73,335 (69.7) 17,972 

동부 53,792 7,676  (14.3) 46,116  (85.7) 1,290  (2.4) 38,992  (72.5) 5,834  

여흥동 20,478 2,686 (13.1) 17,792 (86.9) 436 (2.1) 14,798 (72.3) 2,558 

중앙동 19,560 2,744 (14.0) 16,816 (86.0) 554 (2.8) 14,337 (73.3) 1,925 

오학동 13,754 2,246 (16.3) 11,508 (83.7) 300 (2.2) 9,857 (71.7) 1,351 

읍면부 51,446 4,093 (8.0) 47,353 (92.0) 872 (1.7) 34,343 (66.8) 12,138 

가남읍 15,509 1,855  (12.0) 13,654 (88.0) 305 (2.0) 10,983 (70.8) 2,366  

점동면 4,252 214 (5.0) 4,038 (95.0) 63 (1.5) 2,770 (65.1) 1,205 

능서면 6,198 423 (6.8) 5,775 (93.2) 96 (1.5) 4,253 (68.6) 1,426 

흥천면 4,955 334 (6.7) 4,621 (93.3) 66 (1.3) 3,248 (65.5) 1,307 

금사면 2,866 177 (6.2) 2,689 (93.8) 40 (1.4) 1,830 (63.9) 819 

산북면 2,321 185 (8.0) 2,136 (92.0) 37 (1.6) 1,431 (61.7) 668 

대신면 6,825 392 (5.7) 6,433 (94.3) 100 (1.5) 4,446 (65.1) 1,887 

북내면 4,894 296 (6.0) 4,598 (94.0) 112 (2.3) 3,116 (63.7) 1,370 

강천면 3,626 217 (6.0) 3,409 (94.0) 53 (1.5) 2,266 (62.5)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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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차 분류
 각 층별 주택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기타

2차 분류
 자가 비율*

 - 동부 : ① 57.5% 미만   ② 57.5% 이상
 - 읍면부 : ① 40.0% 미만   ② 40.0% 이상 ～ 55.0% 이하   ③ 55.0% 초과

3차 분류
 65세이상인구 비율
 - 동부 : ① 10.8% 미만   ② 10.8% 이상
 - 읍면부 : ① 18.0% 미만   ② 18.0% 이상 ～ 30.0% 이하   ③ 30.0% 초과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가비율 가집계 수치 반영(‘17년 11월 확정 예정)



Ⅴ

  95% (z=1.96) , ±3.0%p(e=0.03)

n 1,000

        : 모집단 가구수

 

   - 95% 1,000 ±3.0%p , 

 , 

 

   - 

< 5> 

( : , %, )

지 역 가구
비례배분
구성비

표본
조사구수

여주시 40,709 100.0 100

동부 20,167  49.5 49

읍면부 20,542  50.5 51



Ⅵ

 : 2 (Two-stage cluster sampling)

 

   - (PSU) (PPS_SYS) 

 

   - (USU) 

(SRS) 10

 

 : 

Ⅶ

 , 

   - : 

   
설계가중값 

    

- : 층의 가구수

- : 층 조사구의 전체 가구수(크기척도)

- : 층의 표본 조사구수

- :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 설계층(지역),  : 조사구,  : 가구

   - : ․ ( ) 

   
사후층화가중값 조정계수( ) = 

      - sa   : 성별 및 연령별 그룹(사후층)

      -  : 사후층의 모집단 크기

      -  : 사후층별 가중값의 합



    
최종 가중값( ) = 

 - : 층 조사구 가구의 최종가중값

 - : 층 조사구 가구의 설계가중값(추출률의 역수)

 

   

( ) : 

      -  = 1, 2  : 층(지역)

      -  = 1, 2, …,     : 조사구

      -  = 1, 2, …,    :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 층의  조사구내 번째 가중값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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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

    ․ , 1  

         예) 총가구가 40가구인데 시작 가구번호가 35인 경우

           ☞ ① 35∼40번과 1∼4번을 조사하거나

              ② 35∼40번과 34∼31번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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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명 교체사유 발생연월일 비고

1234567 123-1 가나동 재개발 17년 5월 철거로 인해 조사 불가

Ⅹ

 (RSE)

   -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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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F 

  ( )  

      ☞ 경기도 여주시 선정: '17년 지역통계 표준작성 매뉴얼 개발사업 

지역선정 결과 알림(지역통계과-97, 2017.1.12.)

 ( TF ) 

( ) , 

      ☞ 2017년 경인청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TF 운영 계획(안)(지역통계과

-200, 2017.2.1.)

▪ (주관) 개발 주관 지역통계과 과장(팀장) 또는 주무관

▪ (필수) 개발 지원 지역통계과, 시범조사 지역 지자체, 

통계개발원 연구자, 지역통계총괄과 사업총괄

▪ (자문) 지역연구원 등 관련전문가, 표본과, 조정과

  ※ 운영시기 : 정기 월1회 및 수시(필요시)



□  

 ․ ․

  * (행정지원) 조사원 채용 및 복무관리, 조사홍보, 조사관리 사무공간 지원 등

□  

 ( ) ,  

, TF ,  

, , 

 ( ) 

1 , 

․

 ( ) 

, , 

 ( ) 

, 



 , , 

   

 18 ( ) 

    [ : 635004 (2017. 6. 9.)]

 1 : 2017. 7.

 : 2017. 7. 7. 0

 : 2017. 7. 7. ~ 7. 20.(14 )

 : 3

  : 3



   

   - : 13  

   - : 

   

   - ( ) 13

   - ( ) 2015 

  

   - ( ) 1,000 (100 , 10 )

   - ( ) 95% ±5.0%p 

   

   - ( ) , 2

   - ( )  

구분 분류지표

1차 분류
 ▫주택유형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기타  

2차 분류

▫ 65세이상 인구비율

  - 동부 : ① 10.0% 미만     ② 10.0% 이상     

  - 읍면부 : ① 21.0% 미만  ② 21.0~26.0%  ③ 26.0 이상 

   

   - : 

10



 : , 

 (12 ) : , , , , ․
, , , , , 

, , 







 

   - 

, ( )

 

경인지방통계청 여 주 시 담당공무원/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대상

가    구지역통계과 기획예산담당관

 (`17 11 )

   - , 

 (`17 11 )

   - 

 



사업내용 주관기관 추진일정

 조사표 설계
통계개발원,

경인청, 여주시
`17. 2～5월

 표본설계 및 표본조사구 추출 경인청 `17. 5월

 결과표, 조사지침서, 내검요령서 등 작성 경인청 `17. 5월

 입력 프로그램 개발(나라Pro)

   (조사항목 상관관계 검토, 내검 규칙 확인 등)
경인청 `17. 5～6월

 통계작성 승인 신청 여주시 `17. 6월

 조사표류 인쇄, 조사필수품 구입

 표본 조사구 현장 확인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조사실시 홍보

경인청․여주시 `17. 6월

 조사원 교육

 현장조사 실사지도
경인청․여주시 `17. 7월

 조사표 입력 및 내검

 데이터 클리닝
경인청 `17. 7～8월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경인청 `17. 9～10월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보고서 발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정비 및 이관)
경인청․여주시 2017. 11월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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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업무단계 조사용품 비  고

조사원

교  육

①조사표, 조사지침서, 가구관리명부(교육용 각 1부) 

②조사원 가방 ③필기용품(조사받침대 포함)

준비조사

①가구관리명부 ②조사표 ③조사원증 ④조사안내문 

⑤방문전 ⑥조사필수품(협조용 포함, 관련규정 준수) 

⑦조사필수품 관리명부 ⑧데이타이용권 

정리용품 ①조사표 편철지

  ● 

    - ( ) 1

    - ( ) (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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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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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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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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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7. 7.5.( ), 10:00~18:00, 

    - : , , 31

    - : 

    - 

     ․ , 

     ․ 2017

     ․ 

  ● 

    - : 7 5 ( )

    - : 7 6 ( )

    - : 7 7 ( )~20 ( )

    - : 7 24 ( )~31 ( )

  ● : 30

    - 5 ( 5 1 )

교육 준비조사 본조사

7월 5일

(1일)

7월 6일

(1일)

7월 7일～20일

12일(주휴 유급 2일 포함)



    - 25 (1 40 : 1 3 , 17,840 )

   

교육 준비조사 본조사

7월 5일

(1일)

7월 6일

(1일)

7월 7일～20일

(14일)

    - 5 (1 35 )

     : 7 24 ~31 (7 )

       ※ 조사관리자를 내검입력원으로 채용 예정

  ● 

    - 

    - 

구분 주요 수행업무

도급조사원

▪조사대상을 방문하여 조사표, 조사필수품 지급대장 작성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보완 
▪불응하는 조사대상 설득
▪완료된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정리, 제출 등 
▪지도공무원의 소집에 응하며 통계상황실에 출근하여 조사관리자
에게 조사표, 가구관리명부, 조사필수품 지급대장 등의 작성 
현황을 점검 받음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도 및 미흡한 사항 보완 요구
▪불응 가구 설득 지원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보완
▪조사표, 조사필수품 지급 명부 등 각종 서류 정리 등

내검입력원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입력 프로그램 내검항목에 대한 조사표 보완 조치 등 

    - 

대상 수당 형태 비고

조사관리자 56,090원/1일 근로자

(근로계약)

▪산재, 고용보험 가입

▪주 5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 지급내검입력원 51,810원1일

도급조사원

17,840원

/조사표

(1일 3가구)

수급자

(도급계약)

▪일반 상해보험 의무 가입(조사원 부담)

▪계약사항 완료여부에 따라 약정

금액 지급(교육 및 준비조사 1일 

수당 53,540원)



  ● 

    - 

구분 조사기간 수 행 사 항

준비조사
7. 6.

(1일)

▪ 조사구 적격여부 확인1)

▪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보완

▪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 등 협조 요청

▪ 조사가구에 협조 안내 및 조사안내문 배부 등

본조사 
7.7.～7.20.

(14일)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 조사완료 가구에 조사필수품 지급

▪ 조사과정자료(파라데이터) 작성

▪ 조사표 내용검토  

    1) 부적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인지방통계청에 연락하여 조사구 대체

      <부적격 조사구>

      ▪조사구 내 가구가 전부 철거되었거나 철거 예정인 조사구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 

기 간 수 행 사 항

7.24.～7.31.

(6일)

▪내용검토, 조사표 입력 

▪경인청 내검사항에 대해 확인 후 보완

▪조사표, 조사필수품 지급대장 등 각종 서류를 확인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 : 7.7. ~ 7.31

    - 

총책임자 실사지도반장 실사지도원 조사관리자

조사원지역통계과장 개발지원팀장 개발지원팀 직원



    - 

담  당  역    할

총 책임자

(지역통계과장)

 ․조사관련 업무 총지휘

 ․조사업무 제반사항 점검

 ․순회지도

실사지도 반장

(개발지원팀장)

 ․실사지도 업무총괄

 ․조사전반에 관한 지침 시달

 ․조사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순회지도

실사지도원

 ․현장지도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조사업무 

진척도 파악

 ․조사 불응가구를 설득하는 등 조사원 업무수행 지원

 ․기타 조사관련 서류 및 행정사항 확인 점검

 ․현장 조사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7.24. ~ 7.25.

    - : , 

    - : 

    - : 10% ( 1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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